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7] <개정 2021. 12. 23.>

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기관구역에서의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대상선박 기름오염방지설비

가. 총톤수 50톤 이상 400톤 미만

의 유조선 1) 선저폐수저장탱크 또는 기름여과장치

2) 배출관장치나. 총톤수 100톤 이상 400톤 미만

으로서 유조선이 아닌 선박

다. 총톤수 400톤 이상 1만톤 미만

의 선박(마목의 선박 제외)

1) 기름여과장치

2) 유성찌꺼기탱크

3) 배출관장치

라. 총톤수 1만톤 이상의 모든 선

박(마목의 선박 제외)

1) 기름여과장치

2)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3) 유성찌꺼기탱크

4) 배출관장치
마. 총톤수 400톤 이상으로서 국제

특별해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

박

1) 기름여과장치

2)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3) 유성찌꺼기탱크

4) 배출관장치

비고

가. 기관구역이 없는 부선, 합계출력 1,470㎾(2,000PS) 미만의 기관(기관구역 밖에 설

치된 기관으로서 연료유계통이 기관구역과 분리된 기관은 합계출력 산정 시 제외

한다)이 설치된 부선 또는 조선소에서 플로팅 도크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선으로

서, 선저폐수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배출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대상선박에 요구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기관(합계출력 130kW 이상의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이 설치된 부선은

누유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유성찌꺼기를 선박 안에서 소각하고자 하는 선

박의 경우에는 소각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추선 및 플랫폼에 스킴파일을 설치한 후 분리된 기름성분을 생산된 해저광물

과 섞어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름오염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선박에 대한 기름오염방지설비는 선박의 기관구역이

좁거나 전원의 부족으로 배출관장치를 포함하여 선저폐수저장탱크 또는 기름여과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누유방지장치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위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선박이 기관구역에서 발생하

는 유성혼합물을 선박에 보유한 후 수용시설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유성찌꺼기탱



크 및 배출관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

오염방지 검사증서의 항행상의 조건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1) 위 마목에 해당하는 선박

2) 제12조의2에 따른 극지해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3) 왕복 항해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9호 각 목에 따른 고속선 안전증서를 발급받은 선박

4)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 및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 내에서만 운항

하는 선박

바. 선박 내에서 기름연료 사용이 없어 기름오염 발생 가능성이 없는 선박은 가목부

터 마목까지에서 정한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화물구역에서의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구분 대상선박 기름오염방지설비

가 .

유

성

평

형

수

의

배

출

방

지

설

비

1)

총

톤

수

150

톤

이

상

의

유

조

선

가) 근해구역 이상의 항해에

만 종사하는 유조선

(1)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2) 평형수배출관장치

(3) 혼합물탱크장치
나)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유조선

(1)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2) 평형수배출관장치

(3) 혼합물탱크장치

(4) (1) 및 (3)에도 불구하고 화물구역에서 발생

하는 유성혼합물을 항해 중 바다에 배출하지

않고 선박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수용시설에 전

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평형수배출관장치만 설

치할 수 있다.

다) 국제협약의 한 당사국 안

에서만 종사하는 유조선
라) 아스팔트 또는 물과의 분

리가 불가능한 물리적 특

성을 가지는 정제유를 운

송하는 유조선

마) 국제항해를 포함하는 연

해구역 안에서만 종사하는

유조선

(1)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2) 평형수배출관장치

(3) 혼합물탱크장치

(4) (1)에도 불구하고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을 항해 중 바다에 배출하지 않고

선박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수용시설에 전량 배

출하는 경우에는 평형수배출관장치 및 혼합물

탱크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바) 육지로부터 50해리를 넘

지 아니하고, 총 항해시간

이 72시간 이내로 제한된

국제항해에 운항하는 유조

선

2) 합계용적 200㎥ 이상의 기름을

실을 수 있는 화물창을 가진 선

박

가)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나) 평형수배출관장치

다) 혼합물탱크장치

라) 가) 및 다)에도 불구하고 화물창의 합계용

적이 1천㎥ 미만인 경우로서 화물창에서 발생



하는 유성혼합물을 항해 중 바다에 배출하지

않고 선박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수용시설에 전

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평형수배출관장치만 설

치할 수 있다.

나.

평
형
수
탱
크

및

화
물
탱
크
의

세
정
설
비

1)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원유만을 운송하

는 재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의

유조선

가) 분리평형수탱크

나) 화물창원유세정설비

다) 나)에도 불구하고 원유 세정에 적합하지 않

은 원유만을 운송하거나 정제유와 함께 원유

를 운송하는 유조선이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을 항해 중 바다에 배출하지 않고

선박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수용시설에 전량 배

출하는 경우에는 분리평형수탱크만 설치할 수

있다.

2)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원유 및 정제유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의 유조선

3)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정제유만을 운송

하는 재화중량톤수 3만톤 이상

의 유조선

분리평형수탱크

4)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원유만을 운송하

는 재화중량톤수 4만톤 이상의

유조선

화물창원유세정설비 또는 분리평형수탱크

5)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정제유만을 운송

하는 재화중량톤수 4만톤 이상의

유조선

가) 맑은평형수탱크

나) 평형수농도감시장치

다)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분리평형수탱크를

설치한 경우에는 맑은평형수탱크 및 평형수농

도감시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원유와 정제유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4만톤 이

상의 유조선

분리평형수탱크

7)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국내항해에만 종

사하는 재화중량톤수 4만톤 이상

의 유조선

가) 화물창원유세정설비 또는 분리평형수탱크

나) 가)에도 불구하고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유

성혼합물을 항해 중 바다에 배출하지 않고 선

박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수용시설에 전량 배출

하는 경우에는 화물창원유세정설비 또는 분리

평형수탱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고

가. 화물창에 평형수를 적재하지 아니하는 특수평형수장치를 가지는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으로서 화물창세정을 위한 설비 및 세정수의 해양배출을 위한 관장

치가 없는 선박은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평형수배출관장치 및 혼합물탱크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재화중량톤수 7만톤 이상의 유조선에 설치하는 혼합물탱크장치는 2개 이상의 혼

합물탱크로 구성되어야 한다.

3. 폐유저장용기의 비치기준

가. 기관구역용 폐유저장용기

대상선박 저장용량(단위: ℓ)
1) 총톤수 5톤 이상 10톤 미만의 선박 20
2) 총톤수 10톤 이상 30톤 미만의 선박 60
3) 총톤수 30톤 이상 50톤 미만의 선박 100
4) 총톤수 50톤 이상 100톤 미만으로서 유조선이 아닌 선박 200

비고

가) 폐유저장용기는 2개 이상으로 나누어 비치할 수 있다.

나) 폐유저장용기는 견고한 금속성 재질 또는 플라스틱 재질로서 폐유가 새지 아

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해당 용기의 표면에는 선명 및 선박번호를 기재하

고 그 내용물이 폐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폐유저장용기 대신에 소형선박용 기름여과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나. 화물구역용 폐유저장용기

대상선박 저장용량(단위: ℓ)
총톤수 150톤 미만의 유조선 400


